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선도하는‘한국건설자원협회’

협 회 일 보
제783호 2023.3.22.(수)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폐기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는 폐기물에서 제외

◇ 순환골재 사업장 외부보관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품질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예고기간 : ’23.3.16∼3.31, 주요내용 아래표

참조) 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법」개정(안) 주요 내용>

 

▢ 순환골재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7호)

 ○ 순환골재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천연골재를 대체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것으로 정의

▢ 순환골재 품질관리기준 강화 및 폐기물 제외 기준 마련(안 제35조)

 ○ 중간처리업자에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 및 품질검사 의무 부여

    ※ 품질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 품질기준 미준수 또는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 품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는 폐기물에서 제외

▢ 순환골재 사업장 외부보관기준 마련(안 제35조의 2)

 ○ 순환골재를 사업장 외부보관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후, 바닥·벽·지붕 등을 갖춘 보관

시설에 보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조치 허용

   ※ 외부보관시설 설치기준, 예외사유 및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

▢ 환경부장관에게 순환골재 품질 등 관리·감독권한 부여(안 제35조의 3)

 ○ 환경부장관에 순환골재 품질 등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 및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한 자에 대하여 해당 순환골재 폐기 등 조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한편, 동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골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방법, 순환골재의 사업장 외부

보관기준 및 예외적용 방법 등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협회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업계의 여건과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

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동부지회 지회장 이 ‧취임식 개최>

2023년 3월 21일(화) 경기동부지회에서는 임동주 前 지회장과 박기선 신임지회장의 이‧취임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이‧취임식에는 박하준 회장과 김금주 이사장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축사를 통해 임동주 前 지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박기선 신임 지회장의 취임을 축하하였습니다.

 박기선 신임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업계 발전과 회원사의 단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업계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협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취임식 전경> <박하준 회장 축사>

<임동주 前 지회장과 박기선 신임 지회장 인사> <이‧취임식 참석자 기념촬영>
※ 왼쪽부터 박하준 회장, 박기선 신임지회장, 김금주 이사장


